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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 범죄 양형 수정 전후 형량범 비◈ ․

수정 전 수정 후

형 감경 본 가 형 감경 본 가

참 동 살 년 년3 -5 년 년4 -6 년 년5 -8 참 동 살 년 년3 -5 년 년4 -6 년 년5 -8

보통동 살 년 년6 -10 년 년9 -13 년 년12 -17 보통동 살 년 년7 -12 년 년10 -16
년 상15 ,

무 상

비난동 살 년 년9 -13 년 년12 -16
년 상15 ,

무 상
비난동 살 년 년10 -16 년 년15 -20

년 상18 ,

무 상

범죄결합

살
년 년14 -18 년 년17 -22

년 상20 ,

무 상

범죄결합

살
년 년17 -22

년 상20 ,

무

년 상25 ,

무 상

극단적 명경시

살
년 년18 -23 년 년22 -27

년 상25 ,

무 상

극단적 명경시

살
년 년20 -25

년 상23 ,

무
무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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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행으로서 다음 소 중,○

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 를 의미한다.

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•

피해자로부터 자 또는 친족이 장 간 가정폭력 성폭행- , , 스토킹 등 지속

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ㆍ

피해자로부터 자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은 경-

그 에 이에 준하는 경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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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경 본 가

현행 년 년5 - 8 년 년7 - 10 년 년9 - 13

수정안 년 년6 - 10 년 년9 - 13 년 년12 - 17

종 수정 양형 년 년5 - 9 년 년8 - 12 년 년10 - 15

감경 본 가

현행 년 년5 - 7 년 년6 - 9 년 년7 - 11

수정 양형 년 년5 - 8 년 년7 - 11 년 년9 -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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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성년 유사강간 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신설 징역 년: , 13 ( 2 )

아청 세 이상 청소년 상 성 죄 처 강화: 13•

강간 년 이상 무 년 이상- : 5 , 5→

유사강간 년 이상 년 이상- : 3 5→

강제추행 년 이상 년 이상- : 1 2→

세 이상 청소년 상 구성 건 신설13•

강간 등 상해 치상 무 년 이상- : , 7ㆍ

강간 등 치사 사형 무 년 이상- : , ,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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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경 본 가

현행 년 월 년1 6 - 3 년 월 년2 6 - 5 년 년4 - 7

수정 양형 년 년 월3 - 5 6 년 년5 - 8 년 년6 - 9

감경 본 가

현행 월 년 월8 - 1 6 년 월 년 월1 3 - 2 6 년 년 월2 - 3 6

수정 양형 년 년1 - 2 년 월 년 월1 8 - 3 4 년 월 년 월2 8 - 4 8

감경 본 가

현행 년 월 년2 6 - 4 년 년3 - 5 년 년4 - 6

수정 양형 년 월 년2 6 - 5 년 년4 - 7 년 년6 -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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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경 본 가

현행 년 월 년2 6 - 5 년 년4 - 7 년 년6 - 9

수정 양형 년 월 년3 6 - 6 년 년5 - 8 년 년7 -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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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.Ⅰ

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

○ 권고 량 범 상향 논 경

l

l

l

○ 잔 한 범행 법 집행 주요 부 참작사‘ ’

l

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 

○ 양 인자 한 상해 미규‘ ’

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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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

○ 참작동 살인 부분( 1 )

l

l

l

○ 살인미 범죄 식

■

• 4 ~5 ,

,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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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

l

○ 신 아동청소년에 한 강간 등 살인죄 양‘ ’․

l

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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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내용.Ⅱ

 기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향

○ 강도강간 특 강도강 추행죄 양 상향 논 경,

l

l

○ 사망 결과가 생한 경우 가 역 상향

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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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폭행 아닌 계 사용한 경우 양 인자‘ ’ㆍ ㆍ

l

l

l

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

○ 범죄 법률 개 시행(2013. 6. 19. )

l

l

강간 강간 계 간 년 상 무 년 상- / , : 5 , 5→․

사강간 사강간 계 사강간 년 상 년 상- / , : 3 5→․

강제 행 계 강제 행 년 상 년 상- , : 1 2→․

강간 등 상해치상 무 년 상- : , 7․

강간 등 치사 사형 무 년 상- : , ,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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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상 신 죄 권고 량

l

강간죄 세 이상 상(13 )

o / 1 ,

2/3

l

세 미만 상 성 죄13

2 , 2/3

○ 아청법상 처벌강 에 른 권고 량 범

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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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

현행 양형[ ]

[ ]

○ / ( · )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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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

수정 양형[ ]

강제추행죄 세 이상 상(13 )

○ 청 년 강제 행 계 행 포함 형에 포 하 형량범 상한과( · ) 2 ,

하한 2/3 1/2 감경

○ 신 아동청소년 상 강간 등 상해 상 등 상해 결과가 생“ ”․ ․

한 경우 권고 량

- ,

[ ]

세 이상 상 상해 치상13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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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, 3○

2○

[ ]

l 년 사강간 형량변동 없( )

존 형- 2

형에 포 키 결- 2

l 청 년 강제 행 계 행 상향/ ( )ㆍ

존 형- 1

형에 포 키 결- 2

l 청 년 강간 계 간 형량변동 없/ ( )ㆍ

존 형- 3

형에 포 키 결- 3

l 청 년 사강간 계 사 상향/ ( )ㆍ

존 형- 2

형에 포 키 결-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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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 , 3

○ ( · ), 2

○ ( · ), ( ㆍ

) 3

○ 2


